
197

bU-쾌한남양주c 부록
운 백서

정관 |

제 1기bU-쾌한 남양주c위원 명단 |

198

202



198 199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U-쾌한 남양주”(이하‘본회’라 한다)라

한다. 남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 조례의‘대표

협의체’는‘대표협의체’로‘실무협의체’는‘민민협의회’

로 명칭을 혼용 사용하며 민민협력단과 실무분과도 위

와같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복지, 보건, 문화, 주거, 고용, 생활체육,

평생교육, 관광 등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각종 사회

서비스의 통합과 연계를 통해 좀 더 신속하고 체계적

이며 수요자중심의 사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주

민통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자원의 합리적 배분과

민관 협력을 통해 남양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함을목적으로한다.

제3조 (구성) ① 남양주시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 조례와 민

관협력체계구축추진지침에근거하여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 및 민민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각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하고 민민협력

단은 참여 인원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U-쾌한 남양

주”를구성운 한다.

③ 코디네이터는 간사의 역할을 수행하며 위원장의 명

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U-쾌한

남양주”의행정사무를처리한다.

제4조 (소재지등) 본회의사무소는남양주시에둔다.

제5조 (기능) ①“U-쾌한 남양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의건의하거나시장의자문에응한다.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종합계획(지역사회복지계획포함)

수립및시행평가

2.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개발에관한사항

3.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관련 각종 프로그램 운 지원

방안심의또는건의

4. 주민서비스체계 구축과 활성화를 위한 민간의 연계

및협력사업

5. 주민서비스체계 구축과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사업

6. 주민서비스체계 구축과 활성화를 위한 조사, 연구,

정책개발사업

7. 주민서비스체계 구축과 활성화를 위한 교육, 출판,

홍보사업

8. 주민서비스체계 구축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기

타사업

9.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사항

10.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등

제6조 (위원의 자격) 본회의 위원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① 주민통합서비스와 관련한 법인이나 기관, 단체의

임원및직원으로한다.

② 개인회원은 본회의 임원이나 위원의 추천과 함께

본회의뜻에공감하는자로한다.

제7조 (위원의 권리) 위원은 본회의 운 에 참여할 권리를 가

진다.

제8조 (위원의의무) 위원은다음의의무를진다.

①본회의정관및제규칙의준수

②대표협의체및민민협의회의결의사항이행

제9조 (위원의 탈퇴) 대표협의체 위원은 대표협의체 위원장에

게 민민협의회위원은 민민협의회 위원장에게 분과원

은 분과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

할수있으며, 탈퇴시에는위원의자격을상실한다.

제10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당해 대표협의체 및 민민협의

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회의를소집하여야한다.

②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당해 대표협의체의 의장이

되며 민민협의회의 위원장은 당해 민민협의회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

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④ 민민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대표협의체에 보고

하여야 하며,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은 시장에

게보고하여야한다.

⑤ 코디네이터(간사)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기록·작성하여야한다.

1. 회의개회일시및장소

2. 출석위원및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한사항

제2장. 위 원

제11조 (위원의구분과정수) 본회는다음의위원을둔다.

①대표협의체공동위원장2명, 부위원장 1명

②대표협의체위원20명이내(임원포함)

③민민협의회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④민민협의회위원20명이내(임원포함)

⑤민민협력단실무분과별분과장 1명

⑥민민협력단분과위원은 10명내외

제12조 (위원의 선임) ① 대표협의체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

는 위촉하되, 시장·주민생활지원국장·보건소장 및

민민협의회위원장은당연직위원으로한다.

② 민민협의회 위원은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되,

주민생활서비스분야담당은협력위원이된다.

③ 각 협의체(민민협의회 포함)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은 호선하되,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위촉직위원 1인을공동위원장으로한다.

④ 민민협력단의 분과장은 실무분과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추대되며, 분과별 과반수 이상의 추천을 받아 민

민협의회위원장이위촉한다.

⑤ 민민협력단의 위원은 민민협의회 위원장이 위촉하

되, 주민생활서비스분야실무자가협력위원이된다.

제13조 (위원의 해임) 각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

장은 대표협의체 위원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

의체위원을해촉할수있다.

제14조 (위원의 임기 등) ① 대표협의체 및 민민협의회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협력위원

으로 참여하는 공무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임기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해 기구를 대표하고

당해기구업무를관장하며본회의의장이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

행한다.

③부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

때에는위원장이지명한위원이그직무를대행한다.

제16조 (위원의대우) 본회의위원은명예직으로한다.

제3장. 대표협의체

제17조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공동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

하며시장이위촉한다.

②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으로구성한다.

제18조 (대표협의체의 역할) 대표협의체 위원은 본회를 대표

하며, 본회의 원활한 운 을 위한 대외적인 역할을 수

행한다.

제19조 (소집) ①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필요시 공동위

원장이이를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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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기회는 분기별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긴급한 사

안이있을시수시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작성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위원에게발송하여야한다.

제20조 (임시회) 위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표협의체 회의를

소집하여야한다.

① 대표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

가있을때

② 민민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소집을요구할때

③ 긴급한 사안이 있어 임시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때

제21조 (의결정족수) ①본회는재적위원2분의1이상의출석으

로개의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② 본회의 해산과 관련한 안건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의결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본회에 참석할 수 없는 위원은

의결권을본회에서면으로위임할수있다.

제22조 (기능) 대표협의체는다음의사항을의결한다.

①정관의변경에관한사항

②본회의해산에관한사항

③예산계획및결산의승인에관한사항

④기본재산의취득및처분과자금의차입에관한사항

⑤ 주민생활지원서비스(지역사회복지계획포함)관련

사업계획의심의·승인에관한사항

⑥기타협의회운 관련중요사항

제4장. 민민협의회

제23조 (구성) 민민협의회는 8대 분야 6대서비스 대상 기관,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와 제6조(위원의 자격)에 해당

하는자중대표협의체위원장이위촉한다.

제24조 (소집) ①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필요시 위원장

이이를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2월 1회 소집하며 필요시 임시회를 소집

한다.

③위원장은회의의안건·일시·장소등을작성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위원에게발송하여야한다.

제25조 (임시회 소집) 위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20일이내에민민협의회회의를소집하여야한다.

① 민민협의회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

구가있을때

② 긴급한 사안이 있어 임시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때

제26조 (의결정족수) ① 본회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

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② 본회의 해산과 관련한 안건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

의찬성으로의결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본회에 참석할 수 없는 위원은

의결권을본회에서면으로위임할수있다.

제27조 (기능) 민민협의회다음의사항을의결한다.

①실무분과구성및조정

②지역사회복지계획및주민생활지원서비스계획수

립조정등사업계획의운 및집행에관한사항

③예산·결산서에작성에관한사항

④재산관리에관한사항

⑤대표협의체에부의할안건에관한사항

⑥대표협의체에서위임받은사항

⑦규정의제정및개폐에관한사항

⑧ 타 단체와 정부기관 및 기업과의 연대 및 협력사

업에관한사항

⑨위원상벌에관한사항

임원의임면및보선에관한사항

위원회구성및운 에관한사항

기타본회의운 상중요하다고인정하여대표협의체

가제안하는사항

제5장. 민민협력단

제28조 (조직) 민민협력단는 8대 분야 6대서비스 대상 기관,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와 제6조에 해당하는 자중 민

민협의회위원장이위촉한다.

제29조 (소집) ① 회의는 분과별로 개최하며 정기회는 월1회

이상소집하고임시회는분과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

때소집한다.

② 분과장은 회의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작성하여

회의개시7일전까지분과위원에게발송하여야한다.

제30조 (협의사항) 민민협력단는 다음의 사항을 논의·집행

한다.

①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

획수립

②협의체사업추진

③분과운 방법논의

④분과운 예산확보방안논의

⑤실무분과온라인활성화방안

⑥민민협의회에서위임받은사항

⑦주민생활지원서비스제공등

제31조 (구성) ① ·유아, 아동·청소년, 청·중장년, 노인,

장애인, 여성, 총괄조정, 통합서비스, 이주자 등의 분

과를둔다.

② 실무분과 설치 및 폐지는 민민협의회의 발의로 민

민협의회 재적위원 과반 수 참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

성으로설치및폐지를의결한다.

제6장. 재산및회계

제32조 (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구분한다.

①기본재산은민민협의회에서기본재산으로정한재

산으로한다.

②보통재산은기본재산이외의재산으로한다.

제33조 (수입금) 본회의수입금은다음과같다.

①보조금

②후원금·기부금

③기타수입금

제34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

른다.

제35조 (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민민협의회 의

결을거쳐대표협의체의승인을얻어야한다.

제36조 (결산) 본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

를작성하여민민협의회의의결을거쳐대표협의체의

승인을얻어야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창립총회일(2007년 8월 27)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창립당시 위원 구성 및 임기) 이 정관 제13조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본회 설립당시의 대표협의체 및 민민

협의회위원의임기는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의잔여

임기로한다.

제3조 (설립근거) 본회는 기존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을 기본

축으로 구성된 기구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 조례에

설립근거를둔다.

제4조 (기타) 정관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민민협의회의 상

정으로대표협의체의의결로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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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분야별 소 속 성 명 연락처

1 공동위원장 남양주시장 이 석 우
2 공동위원장 에덴노인전문요양센터 원장 정 현 철 016-9699-5236
3 부위원장 시온찬양의집 원장 이 동 훈 010-4224-1009
4 유 아 씽크어린이집 원장 갈 근 정 011-753-9593
5 아동청소년 살렘푸른학당 원장 김 동 문 010-5642-1009
6 청중장년 경기대학교 조교수 김 형 모 011-399-7373
7 장 애 인 남양주장애인복지회 회장 조 순 하 011-9934-2816
8 여 성 여성단체협의회 대표(수석부회장) 정 정 선 011-767-3317
9 보 건 불교연합회 기획국장 김 병 학 011-252-5389
10 복 지 기독교연합회 수석부회장 김 011-235-1656
11 주 거 동아인재대학 교수 박 창 진 010-8522-1111
12 고 용 새순자활후견기관 관장 이 병 학 011-748-2140

13
문 화

남양주문화원장 이 창 수 010-5331-9800
관 광

14 평생교육 동부노인복지회관장 김 도 묵 011-9503-2431
15 생활체육 시체육회 수석부회장 전 기 성 011-222-2615
16

기 타

도의회 의원 이 우 창 011-9033-1600
17 시의회 의원 김 진 장 011-228-0074
18 시의회 의원 김 학 서 011-241-6065
19 주민생활지원국장 송 모 019-368-5240

20 보건소장 정 태 식 010-3035-6608

대표협의체

연번 분야별 소 속 성 명 연락처

1 위 원 장 살렘푸른학당 원장 김 동 문 010-5642-1009
2 총괄조정 총괄 조정 분과장 정 완 출 011-9723-3233
3 통합서비스 통합서비스 분과장 최 천 경 011-728-3664
4 유 아 유 아 분과장 배 종 숙 011-9990-8398
5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 분과장 유 준 수 010-6366-9122
6 청중장년 청중 장년 분과장 박 찬 규 010-9945-5441
7 노 인 노 인 분과장 양 희 재 011-9094-3225
8 장 애 인 장 애 인 분과장 도 성 수 011-777-0907
9 여 성 여 성 분과장 정 훈 지 010-7752-0547
10 이 주 자 이 주 자 분과장 천 해 리 018-380-5242
11 보 건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장 한 남 수 010-9338-2542
12 복 지 YMCA 기획실장 조 정 현 010-5656-7268
13 주 거 자원봉사센터 수석대리 김 은 실 016-342-8393
14 고 용 구리고용지원센터 취업지원팀장 김 춘 희 016-694-7806
15

문화관광
예총남양주지부 사무국장 김 학 재 010-3905-8123

16 남양주 문화원 사무국장 윤 덕 규 010-3342-6067
17 평생교육 서일대학 사회교육원 교무과장 이 양 재 011-497-9416
18 생활체육 시체육회 사무국장 공 문 필 010-5668-2828
19

기 타
남양주시노인복지관 부관장 김 장 훈 018-267-9327

20 신애재활원 원장 정 방 원 011-739-0691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분 야 연 락 처

1 주민생활지원과 과 장 우 상 현 복 지 011-224-0958
2 사 회 위 생 과 과 장 박 광 겸 고 용 010-2012-7030
3 가 족 여 성 과 과 장 서 동 완 평생교육 010-2896-8008
4 문 화 관 광 과 과 장 원 종 철 문화관광 011-9771-5239
5 체육 청소년과 과 장 홍 순 열 생활체육 011-313-1907
6 보건소 의무과 과 장 윤 경 란 보 건 017-228-0415
7

주민생활지원과
총괄기획팀장 최 재 웅 복 지 011-9757-9447

8 서비스연계팀장 이 상 운 복 지 017-271-8788
9

사 회 복 지 과
자활고용팀장 이 범 구 청중장년 010-2022-2349

10 장애인복지팀장 이 기 복 장 애 인 019-430-0039
11 노인복지팀장 정 복 남 노 인 011-9978-9474
12

가 족 여 성 과

여성행정팀장 이 진 춘 여 성 011-9130-0730
13 평생학습팀장 김 학 철 평생교육 018-204-3831
14 보 육 팀 장 이 찬 호 유 아 011-9752-0159
15 출산아동팀장 이 인 애 아동청소년 016-289-7203
16

문 화 관 광 과
문 화 팀 장 김 이 문 문 화 010-9769-8779

17 관광개발팀장 김 덕 환 관 광 019-356-5562
18 예술지원팀장 우 해 덕 문 화 011-9176-2457
19 체육 청소년과 청소년지원팀장 임 정 임 청 소 년 019-591-7312
20 보 건 소 방문보건팀장 이 자 보 건 016-549-0987

21 총 무 과 총 무 팀 장 서 미 자 이 주 자 010-6266-1307

실무협의체 (민민협의회)

실무협의체 (공공협의회)

제1기
bU-쾌한
남양주c

위원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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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명 소 속 직 위 성 명 연 락 처

통
합
서
비
스
(17)

희망케어센터 (북부) 센 터 장 최 천 경 011-728-3664
남양주 장애인복지관 팀 장 이 승 철 016-232-3505
남양주 동부노인복지관 과 장 최 정 선 017-355-4427
남양주 노인복지관 주 임 홍 인 숙 016-660-6949

지역자활센터 팀 장 신 명 진 011-9908-9204
희망케어센터 (동부) 센 터 장 진 현 삼 010-2833-9141
희망케어센터 (서부) 센 터 장 신 미 016-729-8851
희망케어센터 (남부) 센 터 장 유 치 관 016-626-0696

자원봉사센터 대 리 김 선 미 010-7366-2602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정관리사 허 연 정 016-787-4311
정신보건센터 팀 장 최 선 용 016-243-5801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센터 팀 장 김 은 010-2055-3284
한사랑가정봉사원파견센터 센 터 장 김 채 010-9599-2234

퇴계원산대놀이 총 무 김 봉 준 017-226-6036
테니스협회 전 무 김 기 철 010-3911-7201

남양주 시청

서비스연계팀장 이 상 운 017-271-8788
방문보건팀장 이 자 016-549-0987
서비스연계팀 노 광 010-7346-1882

방문보건팀 이 정 미 011-9751-7235

분과명 소 속 직 위 성 명 연 락 처

·
유
아
(11)

보육시설연합회 회 장 배 종 숙 011-9990-8398
보육시설연합회 가정분과장 황 선 자 011-9924-6551
예닮어린이집 정부지원분과장 최 중 림 011-239-4620
비젼어린이집 민간분과장 정 재 홍 011-712-4764
선 어린이집 실 무 자 박 정 희 011-9940-0678
꿈동산어린이집 실 무 자 양 현 주 017-752-0403
씽크어린이집 실 무 자 박 재 문 016-763-4450

미술협회남양주지부 사무국장 김 종 직 011-9407-7737
태권도협회 전 무 최 원 보 010-6711-7634

남양주 시청

보육팀장 이 찬 호 011-9752-0159
문화팀장 김 이 문 010-9769-8779
보 육 팀 박 미 경 011-9788-0946

문 화 팀 이 기 철 011-9070-6902

분과명 소 속 직 위 성 명 연 락 처

청
·
중
장
년
(13)

지역자활센터 실 장 박 찬 규 010-9945-5441
남양주 YWCA 팀 장 하 행 여 010-3698-9624

축령복음병원(사회사업과) 사회복지사 강 광 주 011-419-4642
남양주 동부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 김 수 희 016-768-2275
남양주 노인복지관 과 장 이 유 미 016-583-3256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과 장 오 성 애 010-3711-1290
구리고용지원센터 실 무 자 장 동 중 010-9683-1221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실 무 자 김 승 태 017-371-7541
남양주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 팀 장 기 형 규 010-2499-4478

사진협회남양주지부 사무국장 양 성 우 011-716-0355
배구협회 전 무 이 병 용 010-5744-5987

남양주 시청

자활고용팀장 이 범 구 010-2022-2349
체육행정팀장 김 진 현 017-227-1396
자활고용팀 안 미 019-336-2596

체육행정팀 남궁은성 016-367-7720

분과명 소 속 직 위 성 명 연 락 처

노

인
(13)

광명복지원 총 무 양 희 재 011-9094-3225
쉼터노인의 집 원 장 이 정 자 017-602-5210

남양주 노인복지관 부 관 장 김 장 훈 018-267-9327
초원의 집 원 장 김 종 태 018-269-0160

동부 주간보호센터 과 장 이 동 주 011-9586-7405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센 터 장 김 혜 원 010-9927-7077
한사랑가정봉사원파견센터 팀 장 구 일 색 527-4994

화도복지관 간 사 기 은 미 010-7151-0603
국민건강보험공단 과 장 안 상 016-353-7521

시 체육회 실 무 자 최 주 일 010-3003-4928
국악협회남양주지부 사무국장 윤 필 준 010-9405-0979

남양주 시청

노인복지팀장 정 복 남 011-9978-9474
평생학습팀장 김 학 철 018-204-3831
노인복지팀 최 정 화 010-9925-0420

평생학습팀 권 지 연 010-4715-2858

분과명 소 속 직 위 성 명 연 락 처

총
괄
조
정
(10)

남양주 장애인복지관 국 장 정 완 출 011-9723-3233
남양주 동부노인복지관 과 장 김 희 011-9261-0562
남양주 노인복지관 과 장 이 유 미 016-583-3256

지역자활센터 팀 장 황 신 욱 011-9896-8191
청소년상담센터 부 장 정 지 연 019-421-2342
자원봉사센터 대 리 조 미 이 016-9374-4908

에덴노인전문요양센터 과 장 최 윤 정 011-9923-6437
남양주 문화원 간 사 정 민 정 010-5359-8317
배드민턴협회 사 무 장 박 현 017-603-3040

남양주 시청
총괄기획팀장 최 재 웅 011-9757-9447

총괄기획팀 박 주 혜 018-537-1666 

실무분과 (민민협력단, 공공지원단)
분과명 소 속 직 위 성 명 연 락 처

아
동
·
청
소
년
(12)

전)백봉스포월드 기획실장 유 준 수 010-6366-9122
평강지역아동센터 센 터 장 마 재 권 010-2222-5692
청소년상담센터 소 장 김 정 수 011-9968-5092

청소년과놀이문화연구소 간 사 허 재 승 010-9729-1527
진접문화의 집 관 리 자 조 미 자 011-756-2264

금곡고등학교 학교사회사업 사회복지사 박 소 010-8813-6853
남양주 경찰서 경 사 이 치 헌 010-3025-1514

남양주 학생봉사회 회 장 정 은 주 019-605-9198
아동 보호전문기관 관 장 박 규 창 011-9477-9392

청소년 쉼터 상 담 원 박 서 현 011-9984-5184

남양주 시청

출산아동팀장 이 인 애 016-289-7203
출산아동팀 우 옥 016-340-9197

청소년지원팀장 임 정 임 019-591-7312

청소년지원팀 권 필 순 016-285-4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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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명 소 속 직 위 성 명 연 락 처

여

성
(11)

한국부인회 총 무 정 훈 지 010-7752-0547
남양주 YWCA 사무총장 김 미 은 016-256-0204
생활개선회 회 장 신 은 정 016-232-9830
새마을지회 수석부회장 윤 석 분 011-630-1657
여성신문사 대 표 이 정 화 010-2298-1168

이·미용봉사회 회 장 김 선 미 010-4320-3936
국민건강보험공단 과 장 유 오 열 011-730-2774
구리 고용지원센터 실 무 자 유 호 정 017-215-9781
무용협회남양주지부 사무국장 석 윤 선 010-4765-9290
생활체조연합회 전 무 김 선 희 011-213-4364

남양주 시청
여성행정팀장 이 진 춘 011-9130-0730

여성행정팀 최 현 이 016-367-9795

분과명 소 속 직 위 성 명 연 락 처

이
주
자
(11)

남양주 가정과 성상담소 소 장 천 해 리 018-380-5242
한꿈학교 교 장 김 성 원 010-3020-5112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신 부 이 010-7448-5611
남양주 경찰서 보안계장 이 준 재 011-1701-0333
남양주 경찰서 경 사 오 근 호 011-249-9227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실 무 자 조 은 우 010-4569-3338
구리 고용지원센터 실 무 자 이 대 관 019-306-9083
연예협회남양주지부 사무국장 이 용 건 011-242-3137

축구협회 사 무 장 강 남 호 019-547-1358

남양주 시청

총무팀장 서 미 자 010-7723-1307
관광개발팀장 김 덕 환 019-356-5562
총 무 팀 고 경 희 011-577-4910

관광개발팀 김 윤 곤 010-3537-1031

분과명 소 속 직 위 성 명 연 락 처

장
애
인
(12)

차오름작업장 원 장 도 성 수 011-777-0907
신애재활원 원 장 정 방 원 011-739-0691

남양주 장애인복지관 팀 장 정 완 출 011-9723-3233
신체장애인협회(화도지회) 회 장 황 기 수 016-707-4352

도장애인재활협회(남양주사무소) 소 장 김 범 진 010-5016-2392
전) 카톨릭전자도서관 관 사 김 광 석 011-272-0688
남양주 장애인부모회 간 사 윤 성 욱 017-224-8927

수화통역센터 실 무 자 이 혜 진 011-400-7125
문인협회남양주지부 사무국장 윤 범 010-7244-2352

탁구협회 전 무 추 현 국 011-9031-2469

남양주 시청

장애인복지팀장 이 기 복 019-430-0039
예술지원팀장 우 해 덕 011-9176-2457
장애인복지팀 고 아 라 010-5092-9455

예술지원팀 김 은 숙 010-6225-6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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